
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의2] <개정 2025. 10. 1.>

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, 절차, 배출량 산정방법 등(제13조의2 관련)

1. 배출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

 가. 조사횟수 :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내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에 대하

여 조사를 실시하고, 매년 3월말까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

다.

 나. 조사대상 : 별표 1의 배출시설

 다. 조사대상 물질 : 다이옥신, 퓨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스톡홀름협약의 이

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

 라. 조사내용 :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, 배출구 현황, 측정농도(법 제19조제1항

에 따라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한 농도를 포함한다), 측정당시의 활동도 자료 

등

 마. 조사방법 : 별도의 조사표를 이용하되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
 바. 제출된 배출원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취합ᆞ검토 후 확정한다.

 사. 기타 세부적인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

시한다.

2. 배출량 산정방법

 가.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은 부문별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.

 나. 부문별 배출계수는 배출원 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

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.

 다. 활동도 자료는 배출원 조사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.

 라. 그 밖에 배출량 산정방법,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

정하여 고시한다.


